
■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[별지 제8호서식]

납세자보호제도 이용 동의서

1. 본인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고충민원을 ｢관세법｣ 제118조의2 내지 5에 따른 납세자보호(담당)관이 

처리함에 동의합니다.

   ▢ 납세자보호제도 이용에 동의합니다,    ▢ 납세자보호제도 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

고충민원

처리기간

※ 납세자보호제도를 이용할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

받아볼 수 있습니다.

※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이 다릅니다. 

【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처리기간】     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

【납세자보호제도 고충민원 처리기간】  접수일로부터 14일에서 30일 이내   

▢ 위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.    ▢ 위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20   .     .     .   고충신청인             서명 또는 (인)

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연락처

 납세자보호제도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경우, 아래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

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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